
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

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(제54조제1항 관련)

1.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

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

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. 다만, 시기, 종류, 규모, 기간,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

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

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, 거래당사자간 해

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(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)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

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.

가.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

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

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

나.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

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

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

다.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

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

거나 거래하는 행위

2.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

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

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

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

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

제외한다.

가.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

나.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

다.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

3.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

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

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

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. 다만, 시기, 종류, 규

모, 기간,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

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

100분의 7 미만이고,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

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.

4.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능력, 재무상태, 신용도, 기술력, 품질, 가격 또는

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



래하는 행위

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, 재무상태, 신용도, 기술력, 품질,

가격, 거래규모,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

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,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

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

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. 다

만,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(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

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)이 200억원 미만이고, 거

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

는 것으로 본다.


